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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10.20 조회수 621 담당부서 교통과 담당자 강한빛 연락처 061-659-4149

기부채납한 주차시설은 행정재산, 공공용 시설로 적용

여수시(시장 주철현)는 지난 19일 여수시의회 원용규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된 ‘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주차

장의 감면혜택은 법적용이 잘못돼 특혜를 준 것’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사용료 감면은 적정하다고 밝혔다.

원용규 의원은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은 1년간 대부해 관리·수익 주체가 여수시에서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로 변경

되었기에 공공용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.

이에 여수시는 해당 주차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한 건물로서 해상케이블카 부설주차장이 아닌 여수시 소유의 도시계획

상 노외주차장으로, 일반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재산이라는 입장이다. 누구나 이용할 수 있

어 일반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관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공공용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. 

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자가 재산을 사용하면서 그 이용료는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주차요금이 공공용

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.

시는 기부채납한 이 시설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4조에 따라 무상사용(사용료 감면)이 가능함에도 당초 유상사

용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했다. 이에 해당 업체로부터 감면 요구가 있어 관련법 및 조례를 재검토해 사용

료를 재산정하고 감면했다.

「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7조 제1항에 따라 50/1000을 기준으로 했으나, 동 조례 제3항에 따라 공공용으로서

의 사용을 위한 경우로 25/1000를 적용하고 동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 규정 30/100을 감

경했다.

이를 마치 여수시가 법 해석과 적용을 잘못해 사업자 측의 수익을 위해 1억여원의 사용료를 감면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

으나, 시에서는 관련법과 판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감면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밝혔다.

한편 해당 사업자는 입장권 판매액의 3%를 공익기부하기로 약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8억3400만원을 기부해 여

수시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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